
부천도시관리계획공원체육시설도로 결정에대한의견안( )․ ․
심사보고

심사경과1.

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년 월 일 부천시장. : 2009 3 20

나 회부일자 년 월 일. : 2009 3 20

다 상정 및 의결일자.

제 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 차 건설교통위원회151 1 (2009. 3. 31.)○

상정 및 의결

제안설명 요지2.

제안 설명자 도시계획과장 이귀웅( : )

제안이유□

○ 소사구 계수동 산 번지 일원 일명 할미산 은 소사택지개발105-10 ( )

사업과 범박임대주택단지 계수범박재개발예정구역, ․ 및 계수대로

개설 등으로 향후 소사구의 주거중심지로 성장이 기대되는

지역이나 불법개간 등 주변, 환경이 훼손되고 있어 보전이 필요

한 부분은 공원으로 결정하고 부분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부분

은 체육시설로 결정하고자 입안하는 사안으로,

○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건전한 문화공간 조성의 일환으로 도시계획

시설 공원과 체육시설을 결정조성함으로서 동 지역 주민들의 휴식․
및 체육공간을 제공하여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.



주요내용□

○ 소사구 계수동 산 번지 일원 총 중 할미산 근린공105-10 168,660㎡

원 70 체육시설 과 진입도로 중 류 호선,044 , 95,465 ( 2 95 ) 2,392㎡ ㎡

를㎡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조성하고자 함.

관련근거□

○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 조제 항 및 같은 법 시행28 5『 』

령 제 조제 항제 호22 7 3

부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안( )□

○ 도시계획시설 근린공원 결정조서( )

구분
도면표

시번호
시설명

시설의

세 분
위 치

면 적( )㎡ 최 초

결정일
비고

기정 변경 변경후

신설 192 공원 근린공원
소사구 계수동

산 일원105-10
-

증)

70,044
70,044 -

○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 결정조서( )

구분
도면표

시번호
시설명

시설의

세 분
위 치

면 적( )㎡ 최 초

결정일
비고

기정 변경 변경후

신설 4 체육시설
생활

체육시설

소사구 계수동

산 일원105-2
-

증)

95,465
95,465 -



○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조서( )

구분
규 모

기능 연장
(m) 기 점 종 점 사용

형태
주요
경과지

최초
결정일

비고

등급 류별 번호 폭원(m)

신설 중로 2 95 15 집산
도로 133 계수동

152-3
계수동
산105-12

일반
도로

공원 및 체육시설 진출입을 위한 도로※ ․
참고사항□

소유자별 토지편입 현황○

구 분 계 국유지 사유지 기타 비고

근린공원

면적( )㎡ 70,044 1,770 68,274 -

필지수 13 2 11 -

구성비(%) 100.00 2.53 97.47 -

체육시설

면적( )㎡ 95,465 104 95,361 -

필지수 31 1 30 -

구성비(%) 100.00 0.11 99.89 -

도 로

면적( )㎡ 2,392 - 2,392 -

필지수 3 - 3 -

구성비(%) 100.00 0.00 100.00 -

지목별 토지편입 현황○

구 분 계 전 답 임야 잡종지 수도

근린공원

면적( )㎡ 70,044 1,902 - 67,101 - 1,041

필지수 13 2 - 10 - 1

구성비(%) 100.00 2.72 0.00 95.80 0.00 1.49

체육시설

면적( )㎡ 95,465 9,274 16 85,156 1,019

필지수 31 20 1 9 1

구성비(%) 100.00 9.71 0.02 89.20 1.07

도 로

면적( )㎡ 2,392 - - 2,392 -

필지수 3 - - 3 -

구성비(%) 100.00 0.00 0.00 100.00 0.00



추정 소요사업비○

구 분 총사업비 용지보상비 공사비 부대비

금액 백만원( ) 30,000 25,000 5,000 -

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안( )○

년도 국도비 억 지원요청 및 시비 확보- 2009 50․
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 시장:○

기대효과□

효율적 토지활용 및 주민의 생활환경 향상 도모○

구도심 공원 및 체육시설 확보로 신구도심간 균형발전 도모○ ․



위치도□

도시관리계획 입안지역
공원 체육시설 도로( )․ ․



위성영상□

근 경< >

근린공원

체육시설

도 로

도시관리계획 입안지역
공원 체육시설 도로( )․ ․

소사 택지개발지구1,2

현대홈타운

계수범박재개발지역

원 경< >

도시관리계획 입안지역
공원 체육시설 도로( )․ ․

현대홈타운

소사 택지1,2

소사촉진지구

계수대로

계수범박재개발

범박임대주택단지



도시관리계획 결정도 안( )□

근린공원

체육시설

도 로

기존 수도시설

토지이용계획도 안( )□



주요질의 및 답변 요지3.

질 의 답 변

금번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○

하면 학교 부지로 용도 변경 가능

한가?

학교가 이전하면 주변 땅값이 폭등○

하여 부동산 문재가 발생될 우려가

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?

공원대상지가 사유지인데 토지 매○

입 가격은 어느 정도 소요되나?

사업비의 확보의 어려움 및 공원조○

성에 장기간 소요되고 면적이 큰데

이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?

변경 가능함.○

부동산 폭등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○

하겠음.

인 소유로 약 억 정도 소요될1 250○

것으로 예상됨.

토지 소유주의 의견 수렴 및 시의○

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면밀히 추

진하겠음.

토론요지4.

가 찬성토론 없 음. :

나 반대토론 없 음. :

심사결과5.

찬성의견채택○

소수의견의 요지6.

없 음○

기타 필요한 사항7.

없 음○

덧붙임 의견서 부: 1□



부천도시관리계획 공원 체육시설 도로( )ㆍ ㆍ

결정에 대한 의견서

의 안
번 호 제 호381 제출년월일 : 2009. 3. 20.

의 결
년월일

2009. 4. 6.

제 회( 151 )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의안번호 381 안건명
부천도시관리계획공원 체육시설 도로( )ㆍ ㆍ

결정에 대한 의견안

제 출 자 부천시장
의 결 제 회 부천시의회 임시회151 ( )

연월일 제 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1 (2009. 3. 31)

부천도시관리계획 공원 체육시설 도로( )ㆍ ㆍ

결정에 대한 의견서

소사구 계수동 산 번지 일원 일명 할미산 은 소사택지개발105-10 ( )○

사업과 범박임대주택단지 계, 수ㆍ범박재개발예정구역 및 계수대로

개설 등으로 나날이 발전되고 있는 지역으로 불법개간 등으로

주변환경이 훼손되고 토지형질변경이 예상되어 보전이 필요한

지역으로,

향후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건전한 문화공간 조성 일환으로 개발○

이 가능한 지역은 체육시설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공원으로 결정,

조성하여 주민의 휴식 및 체육공간으로 제공하여 생활환경의ㆍ

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,

토지 매입 및 시설 조성사업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공원‘○ ㆍ

체육시설 도로로 결정하되 추후 부천시 재정 부담이 최소화’ㆍ

될 수 있는 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을 검토할 것을

요구하며 찬성 의견을 채택함

2009. 3. 31.

부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


